
■ 하수도법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5. 12. 23.>

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(제32조제1항 관련)

시설 및 장비 기 술 인 력

가. 공 장

나. 제조시설

1) 폴리에틸렌(PE)을 재료로 사용하는 

경우

- 형 틀

- 성형기

2)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(FRP)을 재료

로 사용하는 경우

가) 핸드레이업법

- 형 틀

- 수지 교반기

- 경화설비

- 절단설비

나) 스프레이업법

- 핸드레이업법의 설비

- 스프레이 기계

다) 필라멘트와인딩법

- 형 틀

- 절단설비

- 와인딩기게

라) 압축성형법

- 형 틀

- 절단설비

- 프레스성형기

마) 레이진트란스몰딩(RTM)성형 또

는 진공성형법

- 형 틀

- 절단설비

- 성형기

- 수지 투입기

다. 실험실

가.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

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

명 이상

나. 삭제 <2022. 12. 6.>

다.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

가진 자 1명 이상

라.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

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

(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

로 한정한다)



라. 실험기기

1) 제품실험기기

가)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

- 재질의 인장강도·인장탄성률·

수밀성·내약품성·두께·흡수

율의 시험시설

- 소음측정기(송풍설비를 설치하는 

경우로 한정한다)

나)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

사용하는 경우

- 바콜경도계, 내약품성시험기, 만능

재료시험기, 내압강도시험기, 칸막

이강도시험설비, 접촉재강도시험

설비, 수밀성시험설비, 강성시험

설비, 재하강도설비, 용량계 및 

소음측정기

- 흡수율, 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

설

2) 수질시험기기, 장비 및 설비

-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, 염소이

온농도 측정

- 부유물질측정기(오수처리시설을 

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- 총 질소(TN), 총 인(TP) 및 대

장균 군수(1일 처리용량 50㎥이

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

경우로 한정한다)

  비고 : 

  1.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0조제1항에 

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.

  2. 품질경영기사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

관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.

  3. 건설기술인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



이 초급 이상이고,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

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

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

(수질환경산업기사, 수질환경기사,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)에 해당하는 

기술인력에 대해서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에 따른 

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)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

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  3의2. 기관ᆞ법인ᆞ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

에 해당하는 경우(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

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

한다.

  3의3. 한 사람이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(비고 

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

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.

  4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

업의 허가를 받은 자,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·시공

업 등록을 한 자,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, 

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

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

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,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

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, 비고 제3호의3에도 불구하고 1

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

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5.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「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
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

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

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6.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

춘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

한다.


